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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외 가정환경수정 관련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Aging In Place; AIP’ 실현을 위한 국내 가정환경

수정 관련 제도의 방향성과 가정환경수정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 가정환경

수정 분야의 확장과 작업치료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환경수정의 설계와 중재 실현이 반영된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정환경

수정 프로세스 확립이 요구되며, 거주인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는 평가와 국내 주택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환경 

평가도구의 적절한 선택 및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타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관련 지식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저소득층, 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주택개조 지원제도에서 저소득 고령자를 포함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령자가 자신의 노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주택

개조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외 사례에서와 같이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주택개조 지원제도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원범위 확대, 저리 융자와 조세 감면, 환경수정 서비스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가정환경수정, 고령자, 작업치료사, 정책, 커뮤니티 케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omestic and overseas home modification policies, 

and review the direction of domestic home modification policies to enable ‘Aging In Place; AIP’ and the 

competencies required of occupational therapist as and expert in home modification. In order to expand 

occupational therapy for domestic home modification and strengthen occupational therapist competency,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clear and practical home modification process that reflects the design and 

intervention of occupational therapy. Appropriate selec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evaluation tools that 

identifies the needs of the elderly and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housing types are also 

requi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policies and systems, and endeavour to establish a 

relevant knowledge base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experts in other fields. In terms of the 

policy, there is a need for the home modification support system that allows the elderly to adapt to their 

aging regardless of their income level, beyond the existing support system, which was implemented mainly 

for low-income people and disabled. In addition, as in overseas cases, the efforts need to be made to 

provide various and efficient measures, such as support for barrier-free housing, expansion of the scope 

of suppor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low-interest loans 

and tax reductions, and establishment of governance with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home 

modific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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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구 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여러 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노화에 따른 고령자의 기능저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된 시설이나 주거단지 등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Aging In Place; AIP’가 고령자를 위한 

주거정책의 철학적 이념으로 대두되고 있다[1]. AIP는 

자신에게 익숙한 집 또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2], 시설 돌봄이나 지역 이주가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익숙한 환경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제공을 지향한다[3]. 현재 전 세계

많은 수의 고령자⋅장애인들이 자신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주택에 살고 있다. 이들의 성공적인 AIP 실현을

위해서는 가정 내 활동수행의 어려움을 야기 시키는

건축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4]. 이에 대해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정부정책의 형태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5-8]. 

2018년 발표된 커뮤니티 케어 기본 계획의 고령자 

주거지원 기반 확충안은 케어안심주택의 공급과 고령자 

친화적 주택개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거기반 구축을 

핵심 사안으로 한다[9]. 일본과 영국, 덴마크와 같은

커뮤니티 케어 제도 선험국들은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에

따른 다양한 돌봄 케어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요양시설로 입소하는

고령자는 전체 고령자의 3%이며, 고령자의 90%이상이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10]. 반면 국내 고령자의 

현 거주지에 대한 정주현실은 욕구와 다르게 나타난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고령자의 약 88%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아갈 계획이라고 응답하

였고, 이들 중 57.6%는 향후 거동의 어려움이 생겨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길 원한다고 하였다[11]. 

그러나 친숙한 환경에 계속 살고자 하는 고령자들의 높은

정주욕구와는 달리 고령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주방과 

화장실 등 주거환경의 불편함이 있지만 대안 부재로 인해

현재의 환경에 계속 거주한다고 하였다[11]. 이에 고령

자의 AIP 가치 실현을 위한 주택개조 및 노화 과정에서 

변화하는 고령자의 욕구와 선호에 대응하는 고령친화 

주거모델 제안 등 정책적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주거환경은 인간의 독립성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건강상의 어려움이 크고 사회적 자원과 지지가

취약한 고령자일수록 주거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12]. 고령자 개인의 기능과 장애, 사회적 측면이 고려

되지 않은 주거환경은 주택 관련 장애(housing-related 

disabilities)를 유발하여 건강과 기능 저하에 따른 유급 

케어 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노인 케어 시설

입소를 결정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13]. 이에 대해 

Shim 등[14]은 고령자를 기존 주택에서의 지속적 정주를 

위해 개인의 신체 기능 수준과 개별적 요구를 고려한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가정환경 수정(Home Modification)은 많은 국가들

에서 고령자 장애인들의 AIP실현을 위한 사회적 케어 

서비스 정책의 하나로 채택되어 왔다[15]. 가정환경 수정

이란 고령자 또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이들의 케어기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감소

시키기 위해 가정환경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6]. 

가정환경 수정에는 낡은 바닥깔개매트와 같은 가정 내 

위험요소 제거하는 것과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활동 수

행방식 변경하는 것[17], 주택을 구조적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18]. 

작업치료사는 작업(occupation)을 통하여 개인의 삶을

건강하고 안녕(well-being)으로 이끄는 보건의료전문가로

개인이 원하는 활동, 해야만 하는 활동, 또는 할 것으로 

기대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19]. 가정

환경수정 영역에 있어 작업치료사는 문제해결과 프로세스

의 활성화, 예방, 환경적 적응 등의 전문 기술을 사용하여

가정환경수정을 위한 평가와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클라이언트가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한다[20,21]. Park 등[22]은 현재 국내

고령자 가정환경수정에 건축가, 실내 디자인 전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정환경수정 프로세스에 

있어 건축이나 실내디자인 전문가와 작업치료사와 같은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효과적인 가정환경수정을 위해서는 평가 및 중재를 

비롯한 전반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정책과 재원에 대한 이해 역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자 안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가구 주택개조 기준’과 주택개조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와

전문가를 위한 실천적 매뉴얼을 마련해왔지만, 거주인의

특성과 수정할 항목의 우선순위, 업체 선정 시 유의점, 

전문가 개입과 연계 등의 세부적 지침 마련은 미비한

실정이다[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정환경 수정 

관련 정책과 커뮤니티 케어 선험국들의 정책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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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향후 고령자 AIP 실현을 위한 국내 가정환경수정

관련 제도의 방향성과 가정환경수정 전문가로서의 작업

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본 론

2.1 작업치료사와 가정환경수정 

가정환경수정은 사람, 활동, 공간 세 요소가 상호지지

하고 활용되는 선순환을 통해 고령자 개인에게 적합한 

가정환경을 제공한다[23]. 가정환경수정중재는 전통적

으로 작업치료 개념적 틀인 ‘사람-환경-작업(Person-E

nvironment-Occupation; PEO)’ 모델에 기반하여 실행

되어왔다[24]. 작업치료 주도의 환경평가와 수정(Envir

onmental Assessment and Modification; EAM)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개인과 그들이 참여하는 일상

생활활동,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사람, 활동,

환경에 초점을 둔 전략 중재를 다룬다. 전략 중재는 보조

기술, 장비에 대한 평가 및 서비스 제공, 계단의 미끄럼

방지 스트립 적용과 같은 재료의 적응(material adapt

ation), 위험한 활동 자제하기와 같은 행동적 적응(beh

avioural adaptation), 계단 리프트 설치 등의 구조적 

수정(structural modification)을 포함한다[25]. 작업

치료사에 의한 가정환경 평가와 중재는 클라이언트

돌봄에 대한 케어기버 부담을 감소시키고[26], 클라이언트

의 시설입소 시점을 지연시키며[27], 낙상 감소에 기여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28]. 또한 클라이언트의 활동

수행에 대한 자기인식을 높이며[29], 환경수정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수용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30]. 

2.2 국내 가정환경수정 관련 지원 정책

2.2.1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

약자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약자법에 따르면 주거약자는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포함하며, 국가는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한다[31]. 주택개조비용과 

관련하여 2015년 이전까지 주거약자법에 따라 주택

개조비용 장기융자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저소득 주거약

자의 융자 기피 현상으로 2015년 이후 주거급여법에

근거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32].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외 수급품(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33]. 주거급여 중 수선

유지급여는 이전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었던 유사 주택

개량사업을 국토교통부로 통합⋅일원화하여 효과적인 

주택개량과 실질적 주거 보장을 강화하였다. 중위소득 

43% 이하의 자가 가구에 대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가구 당 최대 1,241만원 범위 내

의 종합적 주택개조를 지원하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보수 범위별 비용 기준 금액 내에서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편의시설 지원 공통 

항목은 출입문 통과 너비 확대, 여유 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및 조작이 편리하도록 출입문 손잡이 설치 및 교체,

바닥 높낮이 조절, 비상연락 장치 등이 있다[34]. 주거

수선급여는 중하위층 중심의 노후주택 개선을 위한 사업

이나 자가 가구의 주택개조 공사를 위한 주택개보수업체

수 증가 등의 관련 시장 확대에 긍정적 시작점이 될 수 

있다[16].

2.2.2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과거 정부주도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주관의 집수리사업, 국토교통부 주관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행정자치부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의 

사업이 수행된 바 있으며, 현재 시행되지 않으나 파라다

이스 복지재단의 주택개조사업 등 민간주도의 사업도 

있었다.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정부 주도의 고령자 가구 주택개조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법률의 부재와 더불어 고령자만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제한적이다[16].

현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역시 서비스 대상자와 지원

범위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50:50으로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자체 예산으로

온전히 지원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적용 대상자 모두가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예산 부족으로 가구당 책정된 금액이 적고 서비스 

수혜 가구가 많지 않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LED 등 교체 등이 일반적이며 

가구 및 집기의 안전재배치, 정리정돈 및 수납, 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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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대형세탁지원 등이 있으며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의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35].

고령자 주택개조사업으로는 지차체 주도의 ‘독거노인 

주택개조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양변기 설치 및 수세식 화장실 개조, 입식 주방

개조 등을 지원한다[16]. 그러나 Cheon 등[36]은 이러한

사업이 노화를 지원하는 주택개조사업이 아니라 저소득

층 대상의 노후된 불량주택을 개선하는 목적이 더 강하

다고 지적한 바 있다. 

2.3 국외 가정환경수정 관련 지원 정책

2.3.1 일본

개호보험법에 근거하여 재택개호가 필요한 피보험자

에게 거택개호주택개수비 또는 개호예방주택개수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피보험자로서 요개호

상태(노쇠, 질병 등으로 병석에서 못 일어나거나 치매 

등 상시적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 또는 요지원상태(집

안일과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며, 재택개호

(자택에 거주하면서 개호를 받음)를 받고 있는 자에게 

지급된다. 주택개조 소요비용의 90%, 최고 20만엔까지 

지급하며, 지급한도 기준 금액 내에서 개조 회수와 관계

없이 여러 차례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호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

와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주택개조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지원한다[16].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주택

개조의 종류에는 난간, 손잡이 설치(복도, 화장실, 욕실 

현관에서 도로까지의 통로), 단차해소(거실, 복도, 화장실,

욕실, 현관 등), 바닥 또는 통로면 재료 변경(다다미에서 

마루나 비닐 바닥으로 변경, 욕실 내 미끄럼 방지 바닥), 

여닫이문을 미닫이문, 접이식 문, 아코디언커튼 등으로 

교체, 일본식 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거나 기존 변기 위치

또는 방향 변경 등이 포함된다[37].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주택개조 지원제도는 고령

자나 개호가 필요한 사람이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주택 내 장벽을

제거를 위해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50세 이상, 

요개호 또는 요지원 인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주택 개조

시 재산세 세액공제, 소득세 감면, 주택개조비용 차입금

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 자가 주택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베리어프리 주택개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금융지원기구에서는 베리어프리 주택 

건설 및 구입 시 대출금리 우대와 거주 안정성보장을

위해 사망 시 일괄상환형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베리어프리 지원제도들은 주택개조를 민간이 주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안전한 거주를 위한 주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16].

  

2.3.2 미국

Original Medicare는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가정환경

수정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의학적

이유로 의사가 처방한 경우 환경수정 프로세스의 일부

인 보조 기술 장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Medicare Part B(의료보험)은 주택평가와 요구되는

수정을 결정하는 작업치료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드물지만 욕실 개조나 걸어서 들어가는 욕조(walk-in 

tubs)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Medicare Part C

라고도 불리는 Medicare Advantage; MA(민간보험)에는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지만 의학적 필요가 입증된 사람

에게 가정환경 수정을 지원한다. Medicaid는 저소득 

고령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연방 및 주 보험 프로그램

으로, 각 주마다 자격 요건 및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많은 주들이 거주인의 독립적 생활능력을 높이

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Medicare와 Medicaid외 여러 기관과 주들이 면제

프로그램(waiver programs), 비영리 단체, 민간 자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고령자의 가정환경수정을 위한 

재정 및 인력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주택 및 도시 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에서는 주택개조융자를 제공하고,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농촌수리, 재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가정환경 수정 모기지 상품과 환경수정 소요

비용의 일부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한 

제대(퇴역)군인의 가정환경수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대

(퇴역) 군인 관리국(Veterans Administration)과 관련 

비영리 단체들이 보조금 및 노동, 일부 재료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7].

2.3.3 영국

영국의 가정환경수정과 관련된 제도로는 Disabled 

Facilities Grant(DFG), Home Improvement 

Agencies(HIAs), Handyperson Service(HS) 등이 있다. 

DFG는 신체 및 정신 기능 저하가 있는 거주인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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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수리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자가 소유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 주택도 포함하며, 지방의회(local council)

에 신청하여 지급받는다. HIAs는 거주인이 안전과 존엄

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들

의 모임으로, 참여 조직이 지역 내 기술자 고용 및 교육

을 통해 지역의 주택개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HIAs에 

속한 단체들은 중앙 정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며, DFG 기금으로 운영되는 주택개조의 

50% 정도를 HIAs가 담당하고 있다. HIAs는 주택개조와

관련한 상담과 보조금, 대출 등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실제 주택개조를 담당할 계약자를

찾는 것을 포함하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HS는

주택의 간단한 개조, 수리가 필요할 때 의뢰를 받아

수리공을 파견하는 서비스로, 주거환경 내 안전 위협 요소

들을 줄여 거주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한다. HS는 간단

하고 저렴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건 및 돌봄 서비스 

성과 증진이라는 비용효과 측면에서 영국 정부에서 확대

하고자 하는 제도 중 하나로 세부적인 서비스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나 소규모 수리(커튼 고리, 선반, 그림 등

고정), 안전조치(연기탐지기, 경보기, 손잡이 등 설치), 

보안조치(문과 창문의 잠금장치, 도어뷰어 등 설치,

에너지효율 점검(발열 반사판, 에너지효율 전구 등 설치)

등의 공통 서비스를 제공한다[8]. 영국 작업치료사는

자국의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를 통해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가정환경

수정 프로세스 실행에 기여하고 있다[38].

2.3.4 호주 

호주의 고령자를 위한 가정환경수정 서비스는 크게 

주택유지보수(Home Maintenance)와 가정환경수정

(Home Modifications) 서비스가 있다. 이들은 연방 

가정지원 프로그램(Commonwealth Home Support 

Programme; CHSP) 중 하나인 지역사회 및 가정지원

(Community and Home Support)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대상은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 

작용, 인지기능, 이동성 또는 자기관리와 같은 기능적 

제한으로 인해 도움 없이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허약 고령자 또는 50세 이상

의 원주민 등이다. Home Maintenance 서비스는 환경 

및 안전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거주인의 가정환경 내 

안전과 접근성,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 및 정원

의 수리, 유지 보수에 중점을 둔다. 지역 평가 서비스

(Regional Assessment Services; RAS)에 의해 Home 

Maintenance 서비스 필요가 결정된다. 제공되는 서비스

로는 거주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원 재설계, 안전

과 관련된 배관, 전기 및 목공 수리 서비스, 낙상 예방을 

위한 내부 바닥 및 외부 접근 통로 수리, 보안관련 서비스, 

지붕, 창문, 천장, 화재경보기 수리 및 청소, 거주인의 

안전을 위한 가지치기, 잔디 깎기 등의 마당 유지관리 

서비스 등이 있다. Home Modifications 서비스는 거

주인이 독립성 유지하며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택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핸드 헬드 샤워기, 

샤워 커튼, 도어 웨지 설치, 레버형 수도꼭지 교체 등과 

같은 소규모 환경수정(simple modifications)은 호주 

건축법과 해당 주 및 행정 구역의 건축 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 대규모 환경수정

(complex home modifications)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는 거주인의 가정환경수정의 필요성과 보조기술 및 

장비와 같은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작업

치료사의 전문화된 기능적 평가가 요구된다. Home 

Modifications 소요비용은 CHSP 기금에서 지원한다. 

주로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간단한 환경수정은 $1,000 

미만의 비용이 지원되며, 대규모 가정환경수정의 경우 

$10,000까지 지원하고 그 이상 발생되는 비용은 의뢰한

클라이언트가 부담한다[5].

2.4 국내 가정환경수정 방향성

2.4.1 작업치료 

가정환경수정이 고령자의 건강과 안녕을 향상시킨다

는 여러 근거들과[39,40] 이에 기여하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41] 일부 사례들

에서 가정환경 수정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 결과들이 보고되어왔다[42]. 이에 대해 Nocon 

등[43]은 가정환경수정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기대를 

반영하지 못했거나, 환경수정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에 있어 클라이언트(또는 케어기버)가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가정환경수정에 많은

기관들과 전문가들의 개입함에 따라 환경수정 프로세스가

복잡해지고 각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47]. 국내 지자체 시범사업의 일환

인 작업치료사 중재 가정환경수정 사업에서 역시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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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들이 나타난다. 현 지자체 가정환경수정 서비스가

가정 내 생활에서 요구되는 자립/접근성/안전/편의증진

/에너지 효율 등 환경수정의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환경수정의 일부 영역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클

라이언트의 실질적 필요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 중 가정에서 좌식생활에 

익숙한 고령자들이 상당수로, 이들의 생활양식 및 주택

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가정환경 평가도구 부재는 가정

환경의 문제를 명확히 도출함에 있어 어려움을 발생

시킨다. 환경수정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해야하는 과정

에 있어 현 지자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과 소통을 통해 대상자 환경수정 중재를 실현할 시공

업체, 시공 전문가 등을 찾는 것 역시 현 가정환경수정 

서비스의 적절한 실행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여러 선행 연구들은 작업치료사 역할에 대한 이해와

[44,45] 표준화된 평가도구 및 실질적 적용을 위한 지침 

마련을 통해 가정환경수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클라이

언트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45,46]. 

Fange 등[47]에 의하면 작업치료사들은 전반적인 가정

환경수정 프로세스에 대해 표준화된 접근을 하길 원한

다고 하였다. 특히 가정환경수정에 대한 작업치료 중재 

설계와 실현에 대한 실질적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 부족은

작업치료사로 하여금 가정환경수정 프로세스를 단순화

시키는 오류를 발생하게 한다고 하였다[44]. 가정환경

수정을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작업치료 프로세스는 

가정환경수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작업치료사로 하여금 환경수정 각 단계에 요구되는 주요

질문과 행동, 이에 따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프로세스의 복잡성을 줄여준다. 또한 작업치료사가 프로

세스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중재의 효과와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기여

한다. 이에 대해 여러 연구들은 가정환경수정 작업치료 

프로세스가 작업치료 중재 설계와 실현을 구체화하는 

프로세스로 확장해가야 함을 제안하였다[17]. 2017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 발간한 ‘노인장기요양 방문재활

급여제공 매뉴얼’에서 가정환경수정을 위한 평가와 가정

내 생활공간 별 개선방안을 담은 국내 가정환경수정 작업

치료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48]. 그러나 본 매뉴얼에서

는 주거환경에 대한 보편적 수정만을 다루고 있어 향후 

사람과 활동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반한 임상적 추론 및 

환경수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안내 등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는 고령자 가정환경수정 프로세스에서 지역

보건복지센터와 주택국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가진다. 

지역보건복지센터에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를 파견

하여 거주인의 일상생활활동 능력과 신체기능 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주정부 

주택국으로 전달되어 건설업자 선정, 환경수정 작업 착

수가 이루어진다[49]. 일본의 경우 작업치료사, 물리

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주택평가단’이 해당 지역의

복지국, 시공 건축업자와 함께 거주인의 행동능력을

바탕으로 주택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최종의 맞춤형 개조

방법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선험국들의 가정환경수정은

보건복지와 건축 및 행정부처 간의 협력과 연계,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고 있다[16]. 따라서

국내 가정환경수정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거주인에 

적합한 환경수정을 위해 타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과 

소통, 관련 기관 및 부처의 연계 시스템 구축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가정환경수정 작업치료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는

거주인의 구체적인 필요를 파악하는 평가와 국내 주택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환경 평가도구의 적절한

선택 및 평가도구에 대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정환경수정 작업치료의 설계와 중재 

실현을 위해 명확하고 실질적인 작업치료 프로세스 확립

이 요구된다. 더불어 국내 가정환경수정 서비스 전달체계

의 제도적 구축과 더불어 주택개조지원 제도의 개선, 타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2.4.2 제도  

Lawton[50]의 개인-환경 적합성 관점(person–

environment fit perspective)에 따르면 노년의 삶은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한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Kim 등[51]은 고령자의 주택과 지역사회 환경은

성공적인 AIP 실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고령자의 살아온 환경에서의 정주 가능성은 주택이 

고령자의 기능 변화를 반영하고 지원하는지, 지역사회

가 고령 친화적인지, 통합적인 보건복지 정책이 잘 이루

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 주택개조 지원정책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중심의 

노후주택 개보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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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영되어왔다[32]. 국외의 경우 저소득층, 장애인

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정부 주도의

주거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가정환경수정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 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52].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이나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고령 거주인이 노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주택개조를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지원제도는 향후 고령자 주택개조 관련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개조비용 

장기저리 융자 사업을 중단하였고, 관련 예산을 토지

주택공사의 주거약자용 주택건설 자금에 사용해왔다. 

이에 Kang 등[32]은 주택개보수를 원하는 주거약자 

가구를 대상으로 저리 융자와 사망 시 일괄 상환하는 개수

자금 융자, 개조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확대 등 선험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

였다. 또한 큰 규모의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의 경우 개조

횟수를 완화하고, 주택유형 및 주거안전, 편리성, 노후

도를 고려한 재정지원과 일본의 베리어프리 주택지원제

도와 같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식의 방안도 제안한 바 

있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개조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임대수요자와 공급자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개조된 주택 등록, 관리제 시행도 고려할 

수 있다[32].

맞춤형 주거복지는 거주인의 삶의 질 증진과 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진다. Lee 등[52]은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 인지, 심리적 특성, 경제적 수준, 

부양 특성, 주택의 물리적인 특성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된 ‘거주인 맞춤형 개조’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은 거주인 스스로가 주택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일본 

역시 개보호험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주택특성을 고려

하여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개조’

를 실현하고 있다[53]. Carnemolla 등[23]은 가정환경

수정 관련 제도들이 낙상 및 사고 예방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수정의 다각적이고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험국들의 사례와 제도

들을 통해 우리나라도 거주인의 생활과 적응 중심의 

유연한 가정환경수정 관련 제도를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보조, 

협력해가는 방식을 통한 지원범위 확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른 선험국들의 사례에서와 같이 

가정환경수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관 및 단체들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과 가정환경 수정 프로세스

에 있어 누가, 무엇을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역

할 정의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가 고령자 가정환경수정 관

련 정책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적극적

으로 논의, 가시화되어야 할 과제일 것으로 사료된다. 

3. 결 론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에서의

고령자 정주를 위해 공공 주도의 주거지원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정환경수정 

관련 정책과 커뮤니티케어 선험국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고령자 가정환경수정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해

보고자 하였다. 향후 가정환경수정에 있어 작업치료 프로

세스 개선을 위해서는 작업치료 중재 설계와 실현을 명확

하게 하는 가정환경수정 지침의 확립과 가정환경 평가 

도구에 대한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환경수정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와 타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고령 거주인이 노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주택개조 지원제도가 필요하며, 주택개조비용

지원 범위 확대 및 저리융자, 조세 감면 등의 제도들이 

이를 위한 방법들이 될 수 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맞춤형 개조, 개조횟수 완화, 베리어프리 주택에 대한 

지원과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환경수정 서비스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

정부, 지자체 사업을 통한 국내 가정환경수정의 모범 사례

등에 대한 데이터 축적과 효율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고령자를 위한 가정환경수정이 고령자의 

AIP를 지원하는 주거지원 모델로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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